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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[ ]

 는 이해관 새노조 전 위원장을 KT KT ( )

즉각 복직 시켜야 한다!
새노조 전 위원장 부당적직 및 부당전보 대법원 판결과 해임처분 취소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 - KT -

는� 공기업이었던� 한국통신에서� 민영화가� 되며� 보편적� 통신� 서비스� 제공� 등� 공공성을� 상실하고� 부침을�KT

거듭했다 내에선� 민영화� 이후� 정권교체� 시마다� 반복되는� 낙하산� 들의� 사리사욕을� 채우기� 위하여�.� KT CEO

갖은� 불법행위가� 발생했다 그로� 인해� 기업� 이미지가� 추락됐지만� 무능한� 경영에� 대한� 책임을� 직원들에게�.�

전가하는�행태는�지속되고�있다.�

특히� 가� 년� 제주도� 대� 세계�자연경관�선정�전화투표�당시�국내전화로�투표가�진행되었음에도�이KT 2011 7

용인에게� 국제전화� 요금을� 청구했던�사건은� 의� 이미지에� 먹칠을� 한� 사건이� 되었다 대� 세계� 자연경관�KT .� 7

선정�주최인�세븐원더스란� 실체도�불분명한�단체에�휘둘려�선정� 과정에�참여하며�불가사의한�선정의� 투표�

방식에� 가세한�것도� 모자라�국내전화를� 국제전화로�탈바꿈하여� 이익을�챙기려� 하였던�것이다 그러나�이.� �

에� 대한� 경영진의�처벌은� 없었으며�회사는� 만원의�과태료만으로� 마무리�되어� 봐주기라는�논란을� 일으350

켰다 이후�망신을�당한� 는� 앙갚음의�화살을�이� 문제에�대한�공익제보를�한� 당시� 새노조�이해관�위원.� KT kt

장에게�겨냥하였고� 년� 월�정직 월�부당전보 월�해임�조치를�취했다2012 3 ,� 5 ,� 12 .

이해관� 위원장에� 대한� 조치에� 대해� 회사는� 겉으론� 취업규칙� 등을� 위반으로� 인한� 해고라고� 했지만� 실상은�

진실을� 덮기에� 급급한� 보복� 행위였음이� 명백하게� 드러났다 년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� 회사가� 이� 위.� 2012

원장의�공익제보에�대한�보복조치를�취한�것으로�인정해� 년� 월�전보조치�취소 년� 월�해임처2012 8 ,� 2013 4

분� 취소를� 결정했다 가� 이에� 불복해� 소송을� 제기했지만� 월� 일� 대법원은� 정직처분� 및� 전보조치의�.� KT 4 23

부당성을�인정했고� 월� 일�행정법원은�국민권익위의�해임처분�취소�결정에�손을�들었다5 14 .�

월과� 월의�판결로�회사의�불법적�행위를�지적하고�중단을�요구했던�정당한�행위를�호도하고�부당해고로�4 5

응수하는�행태야말로�사회에서�격리시키고�엄히�단죄해야�할�사안임이�다시�한번�명백히�드러났다 그러함.�

에도�불구하고� 는�사과나�반성 복직�조치�없이�시간을�끌어�이번�결정에�대해�편법적으로�모면해�보려KT ,�

는� 행위를� 지속하고� 있다 는� 이제라도� 잘못된� 것에� 대한� 사과와� 반성 재발방지를� 약속하고� 노동인권.� KT ,�

을� 존중하는�기업으로�이미지�변신을�위해서라도�즉각�이해관�전� 위원장을�복직시켜야�한다 우리는� 내.� KT

에서�지속되고�있는�노동인권�탄압에�대하여�결코�좌시하지�않을�것임을�거듭�밝혀�두는�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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